
보험종목 :

계 약 자 :

피보험자 :

	 상기 피보험자님은 DB손해보험(이하 “귀사”와 같습니다)에 상기 보험을 가입한 이후,     년 
   월   일 직업 / 직무를 변경하게 된 사실을 귀사에 통지해야 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보험의 
약관(계약후 알릴의무) 및 상법(제 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귀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바 있고, 금번에 청구한 보험금은 본인이 “계약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아 귀사의 변경된 위험률에 따라 산출된 보험금을 지급 받을 것에 동의하며, 향후 추가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금번에 합의한 변경된 급수에 따른 위험율에 따라서 보상됨에 동의 및 합의합니다.

동의 및 합의서

귀중

20   년    월    일

작성자(피보험자) :             (인감날인)

법정상속인                 (인감날인)

동의 및 합의서

고객용 App 설치

바로가기 

보험종목 : 

계 약 자 :

피보험자 :

상기 피보험자 님은 동부화재(이하 “귀사”와 같습니다)에 상기 보험을 가입

한 이후,                년       월       일 직업 / 직무를 변경하게 된 사실을 귀사에 통지해야 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보험의 약관(계약후 알릴의무) 및 상법(제 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귀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바 있고, 금번

에 청구한 보험금은 본인이 “계약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아 귀사의 변경된 위험률에 따라 산출

된 보험금을 지급 받을 것에 동의하며, 향후 추가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금번에 합의한 변경

된 급수에 따른 위험율에 따라서 보상됨에 동의 및 합의합니다.

상기 비례보상 금액은 본인이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귀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통지의무 

위반 비례보상에 동의하면서 본인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향후에 이에 대한 일체

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됨을 확인 함

1. 위반사항

구분 계약당시 직업 사고당시 직업

직 업

급 수

2. 비례보상 요율안내

해당담보 변경전 요율 변경후 요율

                   20        년           월           일

작성자(피보험자) :                                 (인감날인)

법정상속인                                  (인감날인)

귀중

1. 위반사항

2. 비례보상 요율안내

- 보험금 청구권은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상기 비례보상 금액은 본인이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귀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통지의무 위반 
비례보상에 동의하면서 본인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향후에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구 분 계약당시 직업 사고당시 직업

직 업

급 수

해당담보 변경전 요율 변경후 요율


